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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국내․외 소형공항 현황

최근 국내 소형공항의 개발은 「공항시설법」 제6조,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등에 기반하여 사
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 중 서해 최북단 지역인 백령도
는 선박을 이용하여 이동할 경우 4~5시간(편도) 소요, 
선박 결항시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공항개발의 필요성
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도서지역 공항개발 시 수도권․
충청권․경상권 등의 이동시간이 1~2시간 내외로 전
국 1일 생활권 편입이 가능해져 도서지역 주민 교통불
편 해소뿐 아니라 비상상황 발생시 대응능력도 향상된
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서지역인 울릉도, 흑산도, 백령
도를 중심으로 소형공항 개발이 계획되고 있다. 그 중 
비행절차는 Table 1과 같이 개발단계 부터 제한공역
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 과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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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domestic small airport development plans are being promoted centering on islands, and 
among them, Baengnyeong Island Airport is located very close to North Korea due to its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In particular, since it is located in the P-518, which is prohibited 
airspace, it is essential to configure the arrival/departure flight procedure route similarly to the 
current ship in terms of securing flight safety. Therefore, in this study, a plan for airport location 
and facility scale was proposed by focusing on the runway operated for the purpose of aircraft 
operation through consultations with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t was proposed to meet the 
standards of the Airport Facility Act as an airport dedicated to domestic flights for airside facilities 
such as runway length and direction, target aircraft, landing pad, apron, runway and taxiway width 
appropriate for the top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Baengnyeong Island. As a result, the flight 
procedure is generally established as a two-way visual flight, but the 10-way arrival/departure 
procedure was planned to be changed to an instrument (non-precision) according to the specificity 
of the region. In addition, a flight procedure was established and presented for safe and systematic 
operation by reflecting the changes in airport facility size (landing pad, runway end safety area, 
etc.) following the change in instrument flight procedure in the visual flight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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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해외의 경우 소형공항은 이미 유명 관광지 및 도
서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50인승 항공기(ATR42, 
ATR72, Q300, Q400 등) 운항이 가능한 1,200m×30m
활주로 크기에 다양한 비행절차로 운영되어지고 있다.

그 중 비정밀 계기비행절차만 수립되어 있는 공항은 
첫째, 몰로카이 공항(PHMK)으로 미국 하와이주 몰로
카이섬에 위치하며 2개 활주로 중 1,370m×30m 활
주로를 이용하여 ATR42 기종이 운항하고 있다.

둘째, 이키 공항(RJDB)으로 일본 나가사키현 이키섬에 
위치하며, 1,200m×30m 활주로를 이용하여 Q200 
기종이 운항하고 있다.

셋째, 엘 히에로 공항(GCHI)으로 스페인 카나리제
도 엘 히에로 섬에 위치하며, 1,250m×30m 활주로를 
이용하여 ATR72 기종이 운항하고 있다.

넷째, 탄나 공항(NVVW)으로 오세아니아 지역 바누
아투 탄나 섬에 위치하며, 1,230m×30m 활주로를 이
용하여 ATR42/72 기종이 운항하고 있다.

1.2 소형공항 비행절차 확보방안

대부분의 공항 후보지 주변에는 장애물(자연장애물 
및 인공장애물)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공항이 새로 건
설될 경우에는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장애물제한표면을 중심으로 항공기 비행절차에 따라 
안전운항에 영향이 있는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항공기 비행절차는 운항안전성을 중심으로 항공기, 
항행안전시설, 관제, 공항시설, 주변 장애물 및 인적요
인 등 많은 요인의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비
행절차(안)을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가 주변 장애물과 
안전하게 분리되는지를 확인하고, 시계 및 계기비행 항
공기의 운항 관점에서 관제업무 등 추가 안전성 확보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백령
공항에 수립 예정인 이․착륙절차와 주변 장애물 및 

장애물제한표면, ILS 기본 표면(Basic ILS Surface) 
또는 장애물평가표면(OAS) 등 관련 제한표면을 침투하
는 장애물의 존재여부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항에는 많은 종류의 계기비행절차가 
수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가장 정밀한 계
기접근이 가능한 비행절차는 ILS를 사용한 계기접근절
차이며, ILS 계기접근절차는 민간공항에서 가장 보편적
으로 사용되는 절차로 항공기에게 활공각과 코스정보를 
제공하여 가장 정밀하고 안전하게 계기접근이 가능하도
록 해주고 있다. 이러한 ILS 계기접근절차는 정밀한 전
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항에 수립되는 계기접근절차 
중 장애물과의 이격거리가 가장 적은 비행절차이며, 이
에 따라 장애물과의 이격거리가 ILS 계기접근절차의 수
립 가능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1.3 소형공항 항공기 월경방지 확보방안

국내․외 특수사용공역(SUA: Special Use Airspace)
은 항공기의 비행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통제공역과 항
공기 운항 조종사의 특별한 주의, 경계, 식별 등을 필
요로 하여 설정되는 주의공역을 총칭한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비행금지 공역으로 설정
하고, 비참가 항공기에게 많은 위험이 초래하게 되어 
해당공역으로 비행하지 못하게 분리시킬 필요성이 있
을 때는 제한 공역으로 설정한다(Table 2; 한국 공역
체계 개선연구, 2001 건설교통부).

미국의 FAR/AIM은 특수사용공역을 공역의 비행활
동이 제한되거나, 비행활동 일부분이 아닌 항공기운항 
상에 제한이 가해지거나 또는 이 둘 다 적용되어야 하
는 공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금지구역과 제한구역은 입

비행방식 울릉공항 흑산공항 백령공항

현재사항 • 시공중
(`25 개항)

• 기본계획
(중지중)

• 예타 통과
(`22.12)

내용

• [사타]
계기비행

• [예타]
시계비행

• [기본 및
실시 설계]
계기비행

• [사타]
시계비행

• [예타]
시계비행

• [기본 및
타당성평가]
시계비행

• [사타]
동측:시계
서측:계기

• [예타]
동측:시계
서측:계기

Table 1. Domestic small airport development 
flight method

구분 약자 개수

통제
구역

비행금지구역 P 5

비행제한구역 R 83

초경량비행장치비행
제한구역 URA 1

주의
공역

훈련구역 CATA 9

군 작전구역 MOA 66

위험구역 D 32

경계구역 A 7

계 203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77호, 공역관리규정 제18조.

Table 2. Establishment status of special air-
spa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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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절차가 필요한 특수사용공역이며, 14 CFR Part 73
의 규정의 제정절차에 따라 설정된다.

Ⅱ. 본  론

2.1 관련규정 검토

항공안전법 제67조(항공기의 비행규칙)에 따라 항공기
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비행규칙에 따라 비행해야 한다. 
항공기의 비행규칙은 Table 3과 같이 5가지로 구분된다.

백령도 공항에 시계비행 항공기가 운항할 경우에는 
시계비행규칙에 따라 항공기가 운항하기 때문에, 항공
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4]에 따른 시정 및 구름으로부
터 이격 거리를 준수하여 비행해야 한다(Table 4).

- 공역 등급에 따라 해발 10,000ft 미만에서는 최소 
시정 5km 이상, 구름으로부터 수평 1,500m, 수직 
300m 이상 이격.

- F/G등급 공역에서는 지표면 육안 식별 및 구름을 
피할 수 있는 거리에서 비행.

또한, 백령도 공항에 계기비행 항공기가 운항할 경
우에는, 계기비행방식을 준수해야 하며, 관제공역에서
는 반드시 관제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항공안전법 제67조 제2항 제5호에 명시된 ‘그 밖에 비
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므로, 항공 안전을 위해 수립된 월경방지대책에 대해
서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2.2 월경방지 대책 사례 검토

비행금지구역(Prohibited Area)은 국가 안보상 주
요시설 보호 및 군 작전공역의 확보 목적으로 설정되
며 인가된 항공기 이외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이다. 
안전, 국방 상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며 비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에서 가장 
제한도가 높은 공역이다. 단, 국내 비행금지구역 인근
에 위치한 백령도의 특수사용공역인 휴전선 인근의 
항공기의 월경방지 대책은 Table 5와 같이 기상 조
건과 항공기의 비행방식에 따라 상호 보완 또는 독립
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항공기는 주변 공역(통제공역, 주
의공역)과 분리하여 운항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북
한 영공으로의 침범을 방지하기 위해 휴전선 인근을 
비행금지구역(P-518)으로 설정하여, 일반 항공기의 비
행을 금지하고 있다. 

백령도 공항의 경우에는 휴전선 비행금지구역(P-518)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정기 운항에 대해 사전에 국토
교통부(항공교통통제센터), 합참, 국방부 등 유관기관
과의 승인을 통해 비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합참 
및 국방부에서는 휴전선 비행금지구역(P-518) 이내로 
민간 항공기가 운항하는 경우, 월경방지대책 수립을 요
구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2008년 제3활주
로(RWY16/34) 운영을 위해 P-518 일부를 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도록 공역 조정을 할 때, 동일하게 월경방
지대책 수립을 요구하였다.

구분 항공안전법 제67조, 항공기의 비행규칙

내용

• 재산 및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비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규칙

• 시계비행에 관한 규칙
• 계기비행에 관한 규칙
• 비행계획의 작성 제출 접수 및 통보 등에 관한 규칙
• 그 밖에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

Table 3. Five flight rules in avation safety act

고도 공역 비행
시정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1. 해발 3,050미터 
(10,000피트) 이상

BㆍC
ㆍDㆍ
EㆍF 
및 G
등급

8천 
미터

수평으로 1,500 
미터, 수직으로 
300미터(1,000피트)

2. 해발 3,050미터 
(10,000피트) 
미만에서 해발 
900미터(3,000피트) 
또는 장애물 상공 
300미터(1,000피트) 
중 높은 고도 초과

BㆍC
ㆍDㆍ
EㆍF 
및 G
등급

5천 
미터

수평으로 1,500 
미터, 수직으로 
300미터(1,000피트)

3. 해발 900미터 
(3,000피트) 또는 
장애물 상공 
300미터(1,000피트) 
중 높은 고도 이하

BㆍC
ㆍD 
및 E
등급

5천 
미터

수평으로 1,500 
미터, 수직으로 
300미터(1,000피트)

F 및 
G등급

5천 
미터

지표면 육안 식별 및 
구름을 피할 수 있는 
거리

Table 4. Visual meteorological condition 

비행
방식

IFR(Instrument
Flight Rule)

VFR(Visual
Flight Rule)

내용
• 계기비행절차
• 항행안전시설, RADAR 
감시 등

• 시계비행절차
• 등화 및 표지판 등 시각 
참조물, RADAR 감시 등

Table 5. Aircraft flight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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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항공청은 월경방지 대책으로 계기비행절차 
수립, RADAR 시스템 개선(관제사가 레이더 화면에서 
관련 항공기를 보다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고, 근접 시 
알려주는 경고 기능 보강), 레이더감시 관제사 배치, 양
주 VOR을 이용한 비행금지선(No Fly Line) 설정, 군 
기관과의 정보 교환 방안(직통선 등)을 제시하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정보간행물(AIP) RKSI AD 
CHART 2-51 등 계기접근절차에 Fig. 1과 같이 ‘Do 
not fly of R-271 YJU’와 같은 문구가 삽입되어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에는 P-518 일부 조정을 통해 
항공기 운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실제 휴전선까지
는 최단거리로 약 9km 이상 이격되어 있는 상황이다
(Figs. 2 and 3).

다만, 백령도 공항의 경우에는 Fig. 4와 같이 실제 휴
전선까지 약 5km 이격되어 있어 우리나라 공항 중 휴전
선과 가장 인접한 공항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
며, 다만 운항하는 항공기의 기종이 인천공항 취항 항공
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특성을 가지고 있다.

2.3 월경방지대책 수립

항공기의 월경방지 대책은 관련 규정과 항공기 비행
방식에 따른 월경방지 방안을 잘 활용하여, 다음 방안
을 고려하여 월경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첫째, 항행안전시설(VOR/DME) 활용 방안
둘째, 월경방지판, 등화시설 등 시각 참조물을 활용

한 방안
셋째, 항법을 이용한 방안
위 방안들을 고려하였을 때, 수립가능한 월경방지대

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Fig. 5와 같이 VOR R300 ~ 
R080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다. 둘째, Fig. 6과 
같이 섬 북단 경계선을 따라 월경방지판을 설치한다. 
셋째, Fig. 7과 같이 South Holding Pattern으로 체
공장주를 설정하여 월경방지대책을 수립한다.

Fig. 1.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ircraft 
crossing prevention method, AIP

Fig. 2. Current status of separation between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s main flight routes 

and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Fig. 3. Distance between P-518 and military 
demarcation line near Incheon Airport (9km)

Fig. 4. Distance between Baengnyeongdo 
Airport and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5km)

Fig. 5. Restriction of scope using navigational 
aid (Baeknyeongdo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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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제시된 월경방지 대책과 함께, 백령도 공항
이 P-518 내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제사
와 지속적인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관제공역으로 
설정하여, 항공기에 대한 직접적인 모니터링, RADAR
를 통한 감시, 무선교신 유지, 군 기관과의 직통선 확
보 등을 통해 사전에 휴전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고, 
만일의 경우 적극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레이더 감시를 
통한 관제업무 제공이 가능하도록 RADAR 시설 및 관
제주파수 도달범위, 포착범위 등에 대한 항행안전시설 
환경 분석과, 백령도 접근관제구역 신설이나 관제방식 
및 관제기관 지정 등 관제업무 제공 방식에 대한 구체
적인 계획 마련과 제한공역을 회피하는 직선항로 검토 
및 국방부 협의를 통한 항로 수립이 필요하다.

2.4 비행절차 수립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계비행절차의 출발
절차 경우, 이륙 후 일정기간 동안 시계비행을 통해 시
계비행 point로 진입하고, 이후 계기비행 방식으로 전
환하여 운항하도록 제시하고 있어, 제시된 출발절차가 
주변 제한공역(R131/R132)과 금지구역(P116)과 수평
/수직으로 분리되어 운항 안전성에 문제는 없으나, 향
후에는 시계 이륙후 바로 계기비행으로 전환하여 항공

로와 연계될 수 있는 특정 fix로 진입하도록 보다 세밀
한 출발절차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R132 제한공역의 경우, 출발절차로 회피할 
수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공역의 이설
이나 합의서를 통해 R132 사용 여부에 따른 출발절차 
운용 등이 필요하다.

시계비행교통장주의 경우, 도서 소형공항 취항 항공기
종(ATR-42) 등을 고려할 때, Category 2C급 기준의 설
계가 적정한 것으로 보이며, R132 제한공역에 대해서는 
출발절차와 동일한 운용 제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입출항 비행절차의 경우에는 선박 운항 노선과 유사
하게 항공기 입출항 경로가 설정된 점은 항공기와 선박
에서 상호 확인을 통해 안전확보가 가능한 점에서 적절
한것으로 보이며, Y644, G597/Y697 항공로를 통한 
백령도 공항 입출항 방법은 R134 제한공역과 P116 금
지구역과의 고도분리가 가능하고, VOR/DME 또는 위
성항법을 이용한 방식으로 적절하게 검토된 것으로 판
단된다. 백령공항의 입지 여건, 항공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입출항 비행절차의 수립과 현공역 여건에서 가장 영
향을 많이 미치는 통제공역(R131/R132 비행제한구역, 
P116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공역 재조정 또는 합의서를 
통한 제한된 운용 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시계비행 방식만으로의 운용은 시정, 운고 등 
기상 환경에 따라 활용도가 낮아지고, 휴전선과 인접한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보다 효과적인 월경방지 대책 
마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계기비행방식의 운항이 
공항 활용성 측면과 항공기 운항 안전성 측면에서 보
다 유리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VOR/DME를 이용한 계기접근절차를 적용하
면 백령도 공항의 관제공역은 시계비행만 이루어지는 
공항 또는 비행장에 설정하는 비행장교통구역이 아니
라 시계 및 계기비행이 이루어지는 공항 또는 비행장
에 설정하는 관제권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향후 공역실
무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필요가 있다.

2.5 항공교통관제사(ATC)의 역할

본 연구에서 검토된 도서 소형공항은 지정학적 위치
가 국토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어 무엇보다도 항공기 
안전운항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수립․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항공기 운항 측면에서도 시계비행 방
식으로 지상 참조지점이 거의 없는 바다 상공으로의 
장시간 비행은 조종사 피로 증가와 위치 확인 어려움 
등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백령도 공항에 VOR/DME 

Fig. 6. Installation of prevention aircraft crossing 
plate on Baengnyeongdo Island

Fig. 7. Baengnyeongdo Airport holding 
procedur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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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활용한 백령도 전용 항공로를 
설정하여 공항 인근까지 계기비행 방식으로 접근이 가
능하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P-518 내에서와 휴전선과 근접한 비행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RADAR 시설을 활용한 항적 감시와 조종
사와 관제사간 지속적인 통신 유지 등을 위해서 관제
공역(D등급)에 해당하는 공역등급 배정과 이에 합당한 
관제장비 등을 구비하고 항공교통관제사의 통제권으로 
안전이 담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Ⅲ. 결  론

공항건설은 국가정책이라는 기조 하에 항공학적인 
안전 측면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 등을 다양하
게 고려하여 건설되어야 한다. 특히, 국내 도서지역의 
경우,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추가로 고려하여 월경
방지대책과 비행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백
령도 사례를 통해 도출한 월경방지 대책 및 비행절차 
수립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물 및 NNL 등 비행운항에 위험요소가 있
는 경우, 계기접근 비행절차를 최대한 활용하여 안전거
리 확보 여부 등 항공기 운항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국내의 소형공항은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하여 항행안전시설(ILS, VOR/DME 등)을 지형에 따라 
다양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셋째, 활주로 방향 및 주변 지형에 따라 계기비행절
차 수립을 고려하여 항공운항 안정성이 확보할 수 있도
록 계획단계부터 전반에 반영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관련 규정과 항공기 비행방식에 따른 월경방
지 방안을 활용하여 항행안전시설, 시각 참조물, 항법
을 이용한 월경방지대책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제시된 월경방지 대책과 함께, 백령도 공항
이 P-518 내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제사
와 지속적인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관제공역으로 

설정하여, 항공기에 대한 직접적인 모니터링, RADAR
를 통한 감시, 무선교신 유지, 군 기관과의 직통선 확
보 등을 통해 사전에 휴전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고, 
만일의 경우 적극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시계비행 출발절차의 경우, 주변 제한공역
(R131/R132)과 금지구역(P116)과 수평/수직으로 분
리되어 운항 안전성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보다 세밀한 출발절차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되어진다.

끝으로,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민간 공항의 효율
적인 활용을 위해 공역조건(북방한계선)을 동시에 만족
하는 활주로 배치와 비행절차 수립을 위해 계기착륙시
설이 반드시 필요하며, 남․북관계에 따라 활용성이 바
뀌는 공항 수익 목적이 아닌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여
건 개선으로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기반시설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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